
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( ) 의견 청취안

의 안
번 호

제안연월일

제  안  자 평창군수

제안이유1. 

년 월 수립된 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에 의거

대화면 활성화 구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 수립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

계획 안 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

주요내용2. 

사 업 명 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지역특화재생

사업위치 대화면 대화리 번지 일원

면    적 

사 업 비 억원 국비 군비 
마중물사업 억원 국비 군비 자체 운영지원 사업 억원

사업기간 년 년 개년

사업내용

가 관광 허브 플랫폼 조성



위           치 대화리 1011-1, 1001-102, 1001-166

사    업    비 억원134.73

건축면적 연면적/ 지상 층465 / 2,412 ( 6 )㎡ ㎡ 

사  업  내  용

서울대 입주기업 연구진 시제품 전시 및 판매· · F&B 

웰니스 프로그램 운영하여 체질에 맞는 먹거리 분석·

·평창의 우수 먹거리에 대한 스토리 발굴 및 상품화와 레시피 개발

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한 장기 단기 숙박공간 제공· /

나 그린바이오 교육 체험장 조성

위           치 대화리 967-3, 967-5

사    업    비 억원46.33

건축면적 연면적/ 지상 층500 / 876 ( 2 )㎡ ㎡ 

사  업  내  용

스마트 평생학습관 조성으로 지역 대학 기업 연계형 교육 · - -

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

플랜트 가든 조성으로 정원 교· 육·체험 프로그램 운영

다 특화거리 조성

위           치 대화시장 길 길 일원1 , 2

사    업    비 억원19.05

사  업  내  용
·유동인구가 많은 대화전통시장 거리 중심으로 푸드테마거리 조성

·보도구간 정비 및 시설물 설치가로등 조형물 볼라드 등 설치( , , )

라 운영지원사업 억원

관광 허브 플랫폼 운영지원 

프리미엄 콘텐츠 활성화 지원

대화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지역특화 레시피 개발 및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

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지원

도시재생거버넌스 법인화 육성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 추진

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 성과관리 모니터링 등

그린바이오 교육 체험장 운영지원 

평생학습프로그램 및 시민대학 프로그램 연계한 교육체험활동 운영



서울대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교육 캠프 운영

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특화디저트 개발

특화거리 지원 마을정원사 양성 및 마을정원 조성을 통한 

외부방문객의 테마거리 유입 유도 및 걷기 좋은 환경 조성

추진현황3. 

평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

월 현재 명 근무 센터장 팀장 팀원 

평창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

대화면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

대화면 도시재생대학 추진 

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컨설팅 주택도시보증공사

대화면 도시재생사업 정례회의 추진 회

대화면 도시재생사업 관련 단체 및 기관 업무협의 

도시재생사업 사전컨설팅 차 국토부

평창군 도시재생추진단 회의 

대화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안 공청회 개최 

평창군 도시재생행정협의회 회의 

공모사업 사전검토 심의 기획실

도시재생사업 사전컨설팅 차 국토부

향후일정4. 

공모사업 신청 : 2023. 9. 12.

강원특별자치도 평가 월 월중서면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: 2023. 9 ~ 10 ( )→ →

광역 개소 선정 후 중앙평가를 통해 전국 개소 선정



중앙 국토부 평가 월 중 예정 서면평가 발표평가( ) : 2023. 11 ( )→

관계부처협의 실무위 검토 국토부 월말, ( ) : 2023. 11

사업선정 및 국비지원 확정 국토부 월( ) : 2023. 12

관계법령 발췌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 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

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

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

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

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 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

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 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

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

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


